
[별표 7]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제17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유기농업자재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 하에 조사원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임의추출 방법으로 8개소 이상

(포장물의 경우 8개 이상)에서 고르게 수거한다. 다만, 모집

단의 수량이 8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수거한다. 

 다. 시료양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 수량(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500g 또는 500㎖ 이상, 병해충관리용 자재 : 100g 또

는 100㎖ 이상)으로 수거 하며 필요에 따라 가감 할 수 있

다. 다만, 제품을 뜯어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ㆍ유통

ㆍ판매 중인 자재는 채취량 상당의 포장된 제품 그대로를 시

료로 채취할 수 있다.

 라. 같은 유기농업자재를 검사의뢰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각

각 시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시료봉투에 조사원과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한다. 

 마. 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보관용 시료

는 시료수거기관이 검사결과 통보 후 1개월까지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보관조건ㆍ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시료 수거장소에 따른 구분

 가. 공시사업장

  1) 포장된 제품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포장된 제품이 없는 경

우 산물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



  2) 포장단위가 큰 포장물에서 일부을 추출하거나 산물을 수거

하는 경우에는 수거한한 시료를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균일하게 혼합한 후 필요한 수량 만큼 추출하고 혼합과정에

서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를 사용한다.  

 나. 유기농업자재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사업장

   1) 개봉되지 않은 포장물을 수거한다.

   2) 통신판매업체에서 시료를 구매한 경우 입회자 날인을 생략

하고 시료수거확인서에 구매영수증과 사진 자료를 첨부한

다. 

   3)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는 농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

출되었거나 검출된 우려가 있는 등 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 훼손되지 않은 미개봉 시료에 한하여 수거한다. 

 3. 이 외 사항은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진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

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준하여 채취한다.


